
Since the regulation of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had s tarted from July 1996, employers
were required to furnish MSDS for the chemicals in
use in their workplace. However, many MSDS did
not contain upright information for the chemicals,
and they were not updated regularly, and were not
written in the standard format required by the
Indus 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HA). T 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MSDS for mixed solvents, 2) to
provide reliable MSDS to employers or employees,
3) to find out 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MSDS after the initiation, and 4) to promote regular
MSDS updating and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MSDS for chemical manufacturers. T o check the
reliability of MSDS of mixed chemicals, 21 samples
of mostly degreasing solvents were collected along
with their MSDS from the work place. T he samples
were analyzed by gas chromatography- mass
selective detector(GC- MSD). T heir components
were classified as saturated hydrocarbon, cyclic
hydrocarbon, aromatics , and halogen containing
hydrocarbon, and the amount of each class were
measured. Manufacture' s MSDS were compared
with the actual compos ition of the collected

samples, and further examined the reliability by
checking whether the chemicals analyzed were
included in the MSDS correctly. F inally, each item
of MSDS was evaluated whether the MSDS
correspond to the regulation required by ISHA. T he
results were following: 1) most of the degreasing
solvents in MSDS were incorrect in their
composition and contents, 2) the information in the
MSDS including hazard classification, exposure
level, toxicity, regulatory information were inco-
rrectly provided, and 3) some MSDS did not
disclose carcinogens in their MSDS. Continuous
monitoring of MSDS was required to ensure
reliability of MSDS. T he Chemicals containing
hydrocarbons from C10- C15 need to be tested to
provide toxicity data. In addition, governmental
support for providing correct MSDS was reco-
mmended to ensure reliability of MSDS. T he
MSDS regulation relating to th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may need to be revised to
ensure reliability of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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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Freon gas로 알려져 있는 chlorofluorocarbon

(CFC)은 1930년대 미국의 DuPon사에서 개발된 이

래 독성이 없고 비가연성이어서 대단히 안전한 물질

로 취급되어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제, 반도체의 세

정제 및 urethane과 sponge의 발포제로서 뿐만 아니

라 spray에도 널리 사용되어져 온 물질이다. 그러나

1970년대 CFC가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주

는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Molina와 Rowland (1974)가

보고함으로서 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으

며, 남극대륙의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파괴된 것이 밝

혀짐으로서 공식화되었다. 이후 선진국에서는 오존

층 보호를 위한 여러 차례의 모임을 가졌으며 마침내

비엔나 협정 (1985)과 몬트리얼 의정서 (1987)를 제

정하여 CFC와 hydrochlorofluorocarbon (HCFC)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몬트리얼 의정

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CFC를 1999년 1월부터 점

진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 전폐, HCFC는 2016년부

터 시작하여 2040년까지 전폐, 메틸브로마이드는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전폐, 사염화탄소는

2005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전폐해야하며, trich-

oloroethylene (T CE)의 대체물질로 사용되어온

1.1.1- trichloethane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

지 전폐를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hydro-

bromofluorocarbon(HBFC)은 1996년 1월 1일 이후

필수용도 외에는 전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CFC와 HCFC계통의 세

정제대신 탄화수소류의 용제 세정이나, 알칼리 세정

법, 계면활성제 세정법 등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실

정이다 (Filskov et al., 1996). 그러나 종래의 CFC계

통 세정제에서 오존 파괴지수가 낮은 세정제로의 전

환 과정중 유해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물

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독작용이 보고 (Park et al., 1997) 된바 있어 대체물

질에 대한 안전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1996년 7월 1일부터 물질안전

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SDS)의

작성·비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을 시행하여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수입·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

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재,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1997a, 1997c). 또한 혼합물의 경우에는 물

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에 관한 기준에서도 혼

합물의 독성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하며 혼합물이 건강

장애 물질인지의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

우, 혼합물의 건강장해 물질이 전체의 1% 이상 (무게

비)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당해 혼합물은 건강장해

물질과 동일한 건강장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노동부, 1997a). 따라서 혼합물의 MSDS 작

성방법은 첫째, 혼합물의 자체 유해성 평가자료를 이

용하는 방법, 둘째, 성분 물질의 자료를 이용하여 혼

합물의 MSDS를 작성하는 방법,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혼용하여 작성하는 방법, 넷째, 유사한

혼합물을 하나의 MSDS로 작성하는 방법 등을 제시

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1996a, 1996b).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의 대체 세정제로 탄화수소계

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MSDS를 살펴

보면 일반적으로 방향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독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성성분에

관해서는 거의 모두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제조자 자

신도 구성성분에 관하여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

으며 또한 독성에 관한 자료도 부실하여 대부분이 이

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1988년 미

국산업안전보건청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 tration: OSHA)에 의하여 MSDS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시작된 이래, 미국 OSHA 및 회

계감사원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에

의하여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으나 (U.S. GAO, 1991;

Kolp, 1995; Kars tadt, 1998; Welsh et al., 2000),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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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김형아 등 (1998)에 의하여 산업장에서 제조/

사용되고 있는 무기 안료 중 중금속 농도와 MSDS

비치율 및 일치율의 비교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 산

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화학물질의 MSDS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대체세정제를 GC- MSD를 이용하여 구성

성분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화학물질의 독성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유해성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산업체에서 작성한 MSDS를 상호비교 검토

함으로서 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위해와 관련된 산

업장 유해물질의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Ⅱ. 분석 방법

1 . 시약 및 기기

분석용 주사기의 세척과 시료의 희석 시약으로 95

＋% HPLC 급의 노말핵산 (Aldrich chemicals Co.,

U.S.A)을 사용하였으며 GC- MSD 분석을 위해

GC[Model No. 6890, Hewlett Packard (HP), U.S.A]

에 연결된 MSD (Model No. 5970, HP, U.S.A)을 사

용하였다. 시료의 주입은 Gastight 1000 series 주사

기 (Hamilton, U.S.A)를 이용하였으며 GC- MSD 결

과의 성분분석을 위하여 Wiley 275 Library를 사용

하였다.

2 . G C- M S D 분석

대부분의 시료가 가솔린과 유사한 물질인 점을 감

안하여 분석조건을 설정하였다. GC의 컬럼은 내경

0.25mm, 길이 50m의 HP- 1, 운반기체는 헬륨으로

3.0psi의 압력에서 총유량 120ml/min을 유지하는 방

식을 이용하였다. 시료의 주입량은 0.5- 1.0㎕, 주입부

위의 온도는 220℃를 유지하였으며 GC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주입 방법을 사용하였고 분할

비율은 200:1로 하였다. 각 시료에 따라 구체적인 오

븐 온도 등의 변수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50℃

에서 3분의 유지시간을 가진 후에 100℃정도까지

1℃/min에서 2℃/min 정도의 속도로 온도를 상승시

키고, 그 후 250℃까지는 10℃/min 정도의 속도로 온

도를 상승시키는 온도조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부분의 시료 중 구성성분들은 분자량이

작으므로 질량 범위 30- 300까지의 피이크를 스캔모

드에서 측정하고 총 이온 함량을 사용하여 크로마토

그램을 얻어 각 피이크의 면적을 적분한 다음 주요

피이크에 대해 Wiley 275 library를 사용, 각 성분을

확인하였다. 정량은 크로마토그램상의 면적을 기준

으로 하였다.

3 . 대상물질

1997년 3월∼4월 울산지방의 대체세정제 제조관련

4개 사업장 (A, B, C, D회사라 가칭)에서 수거한 세

정제 21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4 . 세정제 제조회사의 M S DS 와 비교 검토

1) 제조회사의 MSDS와 GC- MSD 결과 비교

제조회사의 MSDS와 GC- MSD의 결과를 비교 검

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작업환경측정

과 특수건강 진단을 필요로 하는 유해물질 즉 유기용

제 1종, 2종 및 3종, 특정화학물질 1류, 2류 및 3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17조

관련 별표 4 및 148조 관련 별표 6)의 물질을 포함하

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2)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유해물질에 관한

조사

건강장해 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잠재

적 유해성을 평가하였다 (NIOSH,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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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함량에 관한 조사

제품의 구성성분 함량의 비교 조사에 있어서는 영

업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4) 노출방지 및 보호구 항목의 확인

노출방지 및 보호구의 항목 조사에서는 올바른 보

호구와 가능한 공학적 관리 방법의 제시 유무, 노동

부 고시에 의한 노출기준 (노동부, 1998)이 바르게 기

재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5) 독성에 관한 정보의 조사

제품의 독성에 관한 정보가 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부족한

정보는 NIOSH RT ECS (NIOSH, 1996)을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6) 법적 규제현황 조사

제품의 성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1997c)

의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하였다.

7) MSDS의 항목 비교

MSDS 표시항목중 1항 제품과 회사에 관한 사항,

2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사항, 3항 위

험 유해성에 관한 사항, 8항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

구에 관한 사항, 11항 독성정보에 관한 사항 및 15항

법적 규제 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

토하였다.

Ⅲ. 결 과

1 . 세정제의 분석결과

1997년 울산 지방공단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세정제 21종을 4개회사로부터 무작위로 수거, 성분을

분석하여 각 회사별 품목에 따른 성분 분석 결과를

각 품목마다 탄소- 탄소 결합양식에 따라 포화탄화수

소, 고리탄화수소, 방향족 및 할로겐 (염소) 치환 탄

화수소의 4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세정제

의 성분을 전체성분 중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A 회사의 7개 품목 모두 33 - 93%정도의 포화탄

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중 2개 품목에서는 고

리탄화수소가 26∼33%로 상당히 많은 량이 함유되

어있고, 3개 품목에서 고리탄화수소가 적은 양이 함

유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향족 및 할로겐 치환체들은

A 회사의 수거 제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T able 1. Summary of analytical data from degreas ing agents in A company

Analys is (% ) of GC- MSD (No. of chemicals )

Class ification of HC
Material items

101 102 103 104 105 106 107

Saturated HC 41.28(7) 33.20(8) 90.67(7) 59.52(8) 68.02(13) 75.54(14) 93.00(8)

Cyclic HC 26.03(8) 33.80(11) N D* 7.63(4) 5.55(4) 0.56(1) N D

Aromatics ND ND ND ND ND ND ND

Halogen

containing

Arom atic ND ND ND ND ND ND ND

Aliphatic ND ND ND ND ND ND ND

Note : GC- MSD=gas chromatography- mass selective detector; HC=hydrocarbon.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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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사의 2개 품목중 한 품목에서 할로겐 함유 치

환족 탄화수소가 72% 함유되어 있으며 이외 방향족

T able 2. Summary of analytical data from degreas ing agents in B company

Analys is (%) of GC- MSD (No. of chem icals )

Class ification of HC
Material items

201 202

Saturated HC 19.76(4) ND*

Cyclic HC 80.24(5) 17.50(1)

Aromatics ND 10.42(2)

Halogen

containing

Aromatic ND ND

Aliphatic ND 72.08(2)

Note : GC- MSD=gas chromatography- mass selective detector; HC=hydrocarbon.

* not detected.

C 회사의 5개 품목 중 2개 품목에서 할로겐 (염소)

치환 탄화수소가 100% 함유되어있었으며, 2개 품목

에서는 포화탄화수소계열이 90 % 이상 함유되어있

T able 3. Summary of analytical data from degreas ing agents in C company

Analys is (%) of GC- MSD (No. of chemicals )

Clas s ification of HC
Material items

301 302 303 304 305

Saturated HC ND* ND 90.37(7) 97.96(9) 66.39(9)

Cyclic HC ND ND ND ND 25.29(5)

Aromatics ND ND ND ND 4.75(2)

Halogen

containing

Aromatic ND ND ND ND ND

Aliphatic 100(1) 100(1) ND ND ND

Note : GC- MSD=gas chromatography- mass selective detector; HC=hydrocarbon.

* not detected.

D 회사의 7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 모두 포화탄화

수소, 고리탄화수소 및 방향족 탄화수소를 함유하고있

었고, 1개 품목에서는 포화탄화수소가 주로 함유되었

으며 고리탄화수소는 함유되어있지 않았다(T able 4).

및 고리탄화수소도 10% 이상 함유되어 있었다

(T able 2).

었다. 그리고 1개 품목에서는 포화 탄화수소 66 % 이

외 고리탄화수소 및 방향족 화합물도 함유하고있었

다 (T able 3).

이상 4개 회사로부터 수거한 21개의 전 품목의 실

험결과를 정리해 보았을 때, 21개 품목 중 포화탄화

수소는 18, 고리탄화수소는 14, 방향족 탄화수소는 9,

할로겐 (염소)를 함유한 탄화수소는 3개 품목 중에서

측정되었다 (T 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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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M S DS 자료분석

MSDS 16개 항목 중 중요 6개 항목인 1항, 화학제

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

유량 3항, 위험유해성 8항,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11항, 독성정보 및 15항, 법적 규제 현황을 중심으로

자료 분석한 내용은 T able 6과 같다.

21개 품목에 따른 MSDS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

유량은 이 중 33%가 영업기밀로 표시되어 있을 뿐

구성성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세정제의

구성성분에 따라 MSDS의 각 내용이 달리 표기되어

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MSDS의 재작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

보가 미비 되었으며, 특히 유해성분류 항목의 기재오

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험 유해성 항목에

있어서는 21개의 품목에 따른 MSDS에서 “독성정도

가 약하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 없음”이라고 기재

된 것이 38%이었다.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항목에

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재가 33 % 이었으

며 노출기준여부에 대한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19%이었다. 더욱이 노출기준 근거 및 공학적 관리

방법에 대한 기재는 거의 없었다. 독성정보에 대한

기재는 “근거자료가 없다”라고 표시한 것이 70%로

이와 관련된 정보는 미비하였다. 그리고 법적 규제

현황과 관련된 사항은 세정제의 성분분석이 되어있

지 않아 기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T able 4. Summary of analytical data from degreas ing agents in D company

Analys is (%) of GC- MSD (No. of chem icals )

Class ification of HC
Material items

401 402 403 404 405 406 407

Saturated HC 45.07(10) 41.21(6) 31.80(1) 27.16(6) 47.71(9) 50.32(9) 83.11(13)

Cyclic HC 27.95(6) 29.76(5) 43.89(1) 53.42(9) 1.81(1) 2.04(1) N D*

Aromatics 18.01(3) 14.41(2) 24.31(1) 7.92(2) 22.44(5) 22.81(5) 3.99(1)

Halogen

containing

Aromatic ND ND ND ND ND ND ND

Aliphatic ND ND ND ND ND ND ND

Note : GC- MSD=gas chromatography- mass selective detector; HC=hydrocarbon.

* not detected.

T able 5. Dis tribution of chemicals in total material items

Class ification of HC No. of detected chemical / total items

Saturated HC 18 / 21

Cyclic HC 14 / 21

Aromatics 9 / 21

Halogen

containing

Arom atic 0 / 21

Aliphatic 3 / 21

Note : HC=hydro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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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우리 나라에서도 오존층 보호를 위해 합의된 몬트

리얼 의정서 (1987)에 따라 물질마다 약간씩의 차이

는 있으나 CFC와 HCFC, methylbromide 및 T CE 등

을 21세기 중반까지는 모두 폐기해야만 하고 HBFC

는 필수적인 용도 이외에는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되는 CFC 및

HCFC 대신 여러 종류의 세정제가 단지 오존파괴지

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유해성의 검증 없이 사용되

어지고 있어 집단 중독사태를 야기시키는 경우

(Park et al., 1997)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장

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정제의 성분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른 유해성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MSDS

를 비교 검토함으로서 산업장에서 유해물질의 관리

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하며, 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 위해 요인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지방의 세정제 제조회사 제품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1997년 현재 울산 지방의 4개 회사에서 생산, 판매

하고 있는 21종의 세정제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성분

을 분석한 결과, 각 품목마다 대체적으로 다양한 탄

화수소가 함유되어있어 이를 다시 탄소- 탄소 결합양

식에 따라 분류한 결과, 포화탄화수소류 화학물질이

18종, 고리탄화수소류가 14종, 방향족류가 9종, 할로

겐 물질을 포함하는 지방족류가 3종이 검출되었으며,

CFC 및 HCFC의 대체 세정제로 제조회사와 제품의

종류에 따라 구성성분은 다양하였으나 대부분이 탄

화수소계가 이용되고 있었고, 그 외 trichloroethylene

T able 6. Compare to the actual conditions of manufacturer' s MSDS

and MSDS regulation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Item of MS DS Regulations Actual conditions of manufacturer ' s MSDS (%)

1
Information of chemical

product and company

- class ification error of harmful chemical subs tance

: 61.91 %

2 Component and content - bus iness secret : 33.3 % (unrecording of component)

3 T oxicity - no care to low level tox ic : 38.1 %

8

Exposure protection and

pers onnel protective

dev ices (PPD)

- put on PPD : 33.3 %

- refer to T LV ① yes : 23.8 % ② no : 19.0 %

- technolog ical management

① yes : 0 % ② no : 28.6 %

11 Information of tox ic

- refer to LD50 : 33.3 %

- refer to LC50 : 23.8 %

- no record of T LV : 66.7 %

15 Regulations in force 0 %

Note : T LV=threshold limit value;

LD50=lethal dose to 50 percent of the tes t organisms;

LC50=lethal concentration to 50 percent of the tes t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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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trichloroethane 등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또한 분석 대상이된 세정제 제품들의 탄화수

소계 성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 (노동부,

1997c)하고 있는 유기용제나 특정화학 물질들을 함

유하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알칸과 방향족 유기용제

가 포함된 복합 유기용제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와 제조회사의 MSDS를 상호 비교 검토한 결과,

구성성분 및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영업상의 비밀을 보장받고 있는 사항에 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제조회사들이 표시하지 않

았거나 혹은 일부만을 표시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표시하지 않은

제조회사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재사

항 3의 유해 위험성 부분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자료

가 없거나 독성정도가 약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기재 사항 8의 노출기준에

있어서도 물질의 함량에 따른 노출 기준을 제시하여

야하나 근거 없이 노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노

출 방지 및 개인 보호기구 및 공학적 대책에 있어서

도 유기용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구로 방독마스크

대신 방진마스크 착용해야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

었다. 법적인 규제 현황에서도 검토 대상이 된 대부

분 세정제들의 구성성분과 함량이 알려져 있지 않아

어떤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지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복합 유기용제에

폭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산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합 유기용제

의 구성성분과 그 함량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제조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MSDS의 체계적인 신뢰

성 검증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보보

호와 관련하여 MSDS 상에 표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들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밝히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 복합유기 용제에 관한

독성자료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으므로 이

들에 대한 기본적인 독성과 유해성 분류를 위해 국가

공인 검증기관을 통한 급성독성 자료를 제시함과 동

시에 MSDS의 신뢰성 검증과 복합 유기용제의 유해

평가사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현행 3만 5천여종인 KOSHA- NET MSDS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MSDS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자료 증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신

뢰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MSDS를 작성할 수 있게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제조업체가 MSDS만 비치하고

있으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노동부장관은 보완만

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노동부, 1997b), 신뢰성

이 검증되지 않은 MSDS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우

려가 있는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

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

혹은 전문 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노동부장관의

MSDS 인증제도를 둠으로서 제조업체의 MSDS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새로운 제품에 대

한 MSDS를 만들 때에는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함

으로서 인체의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성된 자료에 대한 내용

변경 시 현행제도 (노동부, 1997b)에서 MSDS를 재

작성 및 보완하도록 함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

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가 있을 것

이다.

Ⅴ. 결 론

울산지방의 제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세정제의

MSDS를 검토함과 동시에 이들 세정제의 성분을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유해성 평가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MSDS 상에서는 세정제의 함량 및 성분이 영업기

밀로 되어 있어 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으

며, 더욱이 독성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

다. 또한 이들 세정제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 25 -



보호구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

며 공학적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

았다. 한편 이들 세정제들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실

제 분석치와 제조회사 MSDS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

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조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MSDS의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함과 동시

에, 새로운 MSDS 인증제도를 만들어 신뢰성 있는

기관 또는 공단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조회사의

MSDS를 검증토록 함으로서 산업체 근로자들의 건

강과 관련된 산업장 유해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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